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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처분요구안 ( 3 )번

감 사 원
고 발

제 목 ㄱ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

피 고 발 인 성 명: U

주 소: 전라남도구례군

근 무 처: 구례군 ♧읍사무소

전근무처: 구례군 ♤과

고 발 건 명 U: 뇌물수수(｢형법｣ 제129조)

고 발 사 실

※ 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｣ 재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

감사결과 일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
U는 2010. 9. 7.부터 2017. 1. 8.까지 구례군 ♤과 산림T/F팀장으로 구름다리

설치사업을 총괄하였다.

1. U의 경우

｢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｣ 제1장 제1절 7-나-7)에 따르면 설계

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·모델·상표 등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런데 2014년 1월경(날짜 모름) T이 구름다리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맡게

되었다는 사실을 안 후 설 명절을 앞두고 T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한우세트를 받

았고 2014년 2월 말경(날짜 모름) ◑◑의 케이블시스템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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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하고 바로 T으로부터 구례군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창문 근처에서 현금 50만

원을 수수하여 차량 주유비, 경조사비로 사용하는 등 ◑◑의 케이블시스템을 실시

설계에 반영한 대가로 9차례에 걸쳐 현금 170만 원과 물품 39만 원 상당, 계 209만

원 상당의 금품을 T으로부터 수수하였다.

이와 같이 U는 ｢형법｣ 제129조(뇌물수수)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다.


